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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량 리 단위유역의 수질 측정방법(제10조 )

1. 목 수질지점에 한 수질 측정은 본방침 및 「 경 야 시험ㆍ검사 등에 

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5 에 른 경 염공정시험 에 른다.

2. 목 수질지점별  연간 30 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.

3. 제2 에 른 수질 측정 주 는 8일 간격으  일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수, 

결빙, 갈수(渴水) 등으  채수(採水)가 가능한 특정 간에는 그 측정 주

를 늘리거나 일 수 있다.

4. 제1 터 제3 지에 른 수질 측정 결과를 토  다음과 같이 평균수질

을 산정하여 해당 목 수질지점의 수질변동을 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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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: 측정수질은 산정 시점으 터 과거 3년간 측정한 것으  하 , 그 단

위는 리터당 밀리그램(㎎/L)으  시한다.


